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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first deceased donor kidney transplantation in 1979, continu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increase deceased organ 
donation in Korea. However, a critical shortage of human organs for transplant is still a serious problem and is partly caused 
by the absence of a system to actively identify and properly manage deceased donors in Korea. Considering this, Korea 
needs to create a new national system for deceased donor identification, management, and organ procurement. There are 
three kinds of organ procurement systems in the world: The “Spanish model”, the “United States model”, and the “other 
European model”. We reviewed each system and suggested the optimal organ procurement system for Korea. We also 
proposed requirements for operating an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and increasing deceased organ donation. Further 
improvements in the organ procurement system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current organ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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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장기이식은 1969년 최초로 생체기증자 신장이식

이 시행된 이후 지난 40여 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

루어 왔다. 신장이식의 경우 5년 이식편 생존율이 92.3%

에 이를 정도로 이식의 결과가 세계적으로 우수하며(1) 

간이식 분야에서는 국제적 선두그룹으로 인정받으며 많

은 해외 의학자들이 간이식 술기를 전수받기 위해 국내

에서 연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턱없

이 부족한 기증장기는 이식을 기다리는 말기 장기부전환

자와 그들을 치료하는 이식관련 의료진에게 있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이다. 실제 2009년 말 기준으로 17,055

명의 환자가 이식대기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고형

장기 이식대기자가 12,520명에 달한다. 이에 반해 생체기

증자의 숫자는 지난 10년간 매년 1,600여 명으로 큰 변

화가 없고 뇌사기증자 역시 2009년에 261명에 불과하여 

신장의 경우 평균대기기간이 5년에 육박하고 있다(2). 

2008년 세계이식학회 및 세계신장학회는 공동으로, 장

기매매 및 해외원정이식을 금하고 장기는 국가 내에서 

적절한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국가가 뇌사자 장기기증을 극대화시켜야 함을 제시한 

‘장기매매 및 해외원정이식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3)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0년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인간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WHO 지

침’(4)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WHO를 중심으

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해 장기수급을 각 국가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자는 ‘Self-sufficiency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5).

따라서 이식을 기다리는 말기 장기부전환자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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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는 시급히 이루어져

야 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스페인, 미국 및 독일 등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의 사례를 보면 뇌사자의 장기기증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뇌사추정환자의 발굴과 뇌사기

증자의 체계적 관리, 즉 효율적으로 조직된 뇌사자 장기

구득체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 

우리나라의 뇌사기증자 중 확장범주기증자(expanded 

criteria donor)와 심장사후기증자(donors after cardiac 

death)가 각각 16.7%, 4.2%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는 

경향은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6).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장기구득의 역사

와 체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 뇌사자 장기구득체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

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내 장기구득체계의 변화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은 1979년에 지주막하 출

혈로 뇌사상태가 된 41세 남자환자로부터 신장기증이 이

루어지면서 시작된 후 1988년에 Wilson씨 병을 앓고 있

는 14세 여아에게 뇌사자 간이식이 성공함으로써 국내 뇌

사자 기증에 의한 장기이식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7,8). 그러나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뇌사’라는 개념조차 

부족하였고 법적인 규정 또한 없어 이 시기의 뇌사자 장

기기증 및 이식은 각 병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자기 병

원의 뇌사자를 발굴하여 시행하였으며, 이후 1994년에 대

한의사협회의 생명존엄성위원회에서 뇌사의 기준을 마련

한 이후 이 기준에 의해 시행하였다(9). 당시 뇌사자의 장

기기증은 사회적으로는 용인되었으나 법적인 뒷받침 없이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1999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0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가 2000년에 설립되

어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법률은 의료의 질 유지와 장기매매 금지 및 장기의 공정

분배에 초점을 두어 적극적인 뇌사자 발굴 및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1999년 162명까지 증가하

였던 뇌사기증자가 2002년에는 36명으로 감소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2). 이렇게 침체된 뇌사자 장기기증의 회

복을 위해 2003년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이면서 동시에 

뇌사판정기관인 병원 중 다장기이식 실적이 있는 기관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뇌사판정, 장

기적출, 이식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수

행하도록 하고 신장 하나를 그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 이른바 장기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쟁을 통한 기

증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국내 최초의 공식

적인 뇌사자관리 및 장기구득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뇌사

기증자는 2003년 68명, 2004년 86명, 2005년 91명에 불과

하였고, 각 기관이 소규모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비효율

적이며 장기인센티브에 의해 뇌사자 장기가 환자의 의학

적 상태에 따라 배분되지 못한다는 윤리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으

로 뇌사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10),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기기

증관리체계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제시하였

는데, 이 중 핵심적 대안이 장기구득기관을 설치하는 것

이었다(11). 이후 국내에서 장기구득기관을 설립하기 위

한 시범사업이 2007년 1차(12), 2008년 2차(13)에 걸쳐 이

루어졌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09년 5월 7일 

국내 최초의 독립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기증원이 보건

복지가족부, 대한이식학회 등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본격

적인 뇌사자관리 및 장기구득 활동을 위해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양성, 제도의 개선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7년 말부터 뇌사자 발굴기관에 대한 장기

인센티브를 추가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일정부분 

뇌사기증자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뇌사

자 장기기증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기구득기관의 

설립 및 뇌사추정환자 통보제의 도입, 뇌사판정위원회의 

참석요건의 완화 등이 포함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뇌사자관리 및 장기구득체계는 민

간 대형의료기관 위주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체

계와 공익적 구득기구이며 비영리적 운영을 하는 독립장

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기증원이 병행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의료상황, 윤리적 측면, 국제적 흐름 등에 맞춰 향

후 어떠한 체계로 나아가야 할지 선택을 앞두고 있다. 

외국의 장기구득체계

1) 스페인

스페인은 공공의료체계인 국가 의료시스템에 맞춰 뇌

사장기기증자관리 및 장기구득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스페인은 1986년 인구 백만 명당 16

명의 뇌사장기기증자 수를 기록한 후 1987년에 약 20%의 

감소를 보였으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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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대기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뇌사장기기증를 증가

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건성이 

1989년 말 장기기증의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기구이며 국

가 장기이식체계의 중심인 Organización Nacional de 

Trasplantes (ONT)를 설립하였다. 스페인은 뇌사장기기증

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ONT 중심의 국가적 차원, 17개 자

치주의 보건성 중심의 지역적 차원 그리고 각 병원 차원

의 3단계 조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뇌사자 장

기기증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 병원에 소속된, 주로 중환

자전문의로 구성된 병원 내 코디네이터가 지속적으로 뇌

사자 발생을 감시하여 잠재적 기증자 발견 및 확인, 기증

자관리 등을 맡고 있다(14). 현재 약 140여 개의 병원이 

장기기증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승인

을 받았으며 각 병원은 중환자실 사망자 명부, 뇌사자 명

부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병원 외부의 2∼3인의 코디네이

터에 의해 정기적인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여 뇌사자 장

기기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15). 스페인

의 뇌사자 장기기증과 관련된 국가 예산은 매년 약 1,500

만 유로 정도이며 1,000만 유로 정도가 병원 코디네이터

와 장기적출팀의 본연의 업무 외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비용지급 그리고 뇌사자관리비용 등에 쓰이고 있다. 스페

인의 이같은 노력은 1989년 인구 백만 명당 14.3명이었던 

뇌사장기기증자가 약 10년 후인 2001년에 33.7명으로 증

가하는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냈다(16). 호주에서도 이러

한 스페인의 장기구득 시스템을 도입하여 뇌사자 장기기

증의 증가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17). 또한 이

탈리아나 남아메리카 국가 등도 스페인 모델이 성공적으

로 도입되었는데(18,19) 이들 국가들은 종교적, 사회적 분

위기가 스페인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며 또한 국가 주도의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들이므로 대부분이 중환자실 전

문의인 기증자 코디네이터의 급여가 국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비용 지급이 적고, 따라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인센티브가 개인 수익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

였다(20). 이러한 연유로 스페인 모델은 미국 및 우리나라

와 같이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적

용하기 힘든 모델이다. 

2) 미국

미국의 장기구득체계는 민간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하

는 특징에 맞게 각각의 장기구득기관에 의해 뇌사자관리 

및 장기구득이 이루어진다. 1968년 Uniform Anatomical 

Gift Act가 시행되면서 장기구득 및 이식에 대한 법적 규정

이 마련되었으며 1972년부터 Medicare 시스템의 일부분으

로 통과된 end-stage renal disease (ESRD) 프로그램에 의

해 장기구득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1984년에는 National Organ Transplant Act

가 시행되면서 장기구득기관을 비영리적이고 공익적 기구

로 정의하였으며, 이 법에 의해 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 (OPTN)이 공정한 장기 배정을 

위해 설립되었다. 1968년 미국 최초의 장기구득기관인 New 

England Organ Bank가 설립된 이후(21) 한때 100여 개까

지 증가하였던 장기구득기관은 주로 병원부설 장기구득기

관이었으나 지역별로 배타적으로 관할권역을 설정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되고 독립장기구득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뇌사자 장기를 구득하게 되면서 현재는 50개의 독립장기

구득기관과 8개의 병원부설 장기구득기관이 운영되고 있

다(22,23). 현재 존재하는 병원부설 장기구득기관은 대개 

관할지역 내에 이식센터가 해당 병원 1개소만 단독으로 존

재하여 그 장기구득기관에서 구득한 모든 장기가 같은 병

원에서 이식되는 경우이다. 미국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증가시키기 위해 1986년에 잠재뇌사자의 신고를 연방법으

로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Medicare에 참여하는 모든 

병원이 모든 사망과 사망임박자를 지역 내 장기구득기관

에 신고하도록 하여 실제적인 잠재뇌사자 신고의무제가 

운영되고 있으며(24,25) 각 의료기관에 대한 사망자 감시

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3) 독일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1997년부터 독일에서는 ‘opt-in’ 제

도와 함께 중환자실이 있는 1,400여 병원이 모든 잠재기증자

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 법은 독립기관이 병원과 

이식센터 간의 협조와 함께 장기기증을 통합 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984년에 설립된 Deutsche Stiftung Organ-

transplantation (DSO)은 이 법에 따라 2000년부터 독일 

전체를 관장하는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Fig. 

1) (26). DSO는 독일 전역을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뇌사기

증자관리, 가족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뇌사진단을 위한 

이동진단팀(mobile team)을 구성하고 있다. 각각의 지역에 

coordinating center를 두고 있으며 8개의 지원사무소가 있

다. 장기의 구득은 각 지역에 속해 있는 장기구득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DSO가 조정한다(27,28). DSO는 모든 

뇌손상에 의한 사망임박자를 확인하기 위해 Organ Dona-

tion Representative (ODR)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뇌사장기 구득체계의 방향

현재 국내 뇌사장기기증자의 장기구득체계는 28개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과 독립장기구득기관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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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gan procurement system in Germany: Deutsche Stiftung Organtransplantation.

Fig. 2. Comparison of organ procurement systems: donor man-
aging hospitals versus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장기기증원의 병행체계이다. 향후 국내 뇌사장기구득이 

어떠한 체계로 나아가야 할 지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외국의 제도를 고찰하고,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여 뇌사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

재뇌사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뇌사장기기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방 선진국의 일관

된 정책은 모든 뇌사추정환자의 발견을 위한 연장선이

다. 국가 주도의 의료체계인 스페인은 각 병원 내에 지정

된 코디네이터에 의해 내 ․ 외부 평가를 시행하며 미국은 

연방법에 의해 잠재뇌사자를 각 지역에 속한 장기구득기

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사망자 감

시와 함께 뇌사자관리비용 인센티브가 있다. 독일 역시 

잠재뇌사자를 국가적인 장기구득기관인 DSO의 지역 사

무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ODR을 통해 뇌사추

정환자의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 의료체계인 미국과 독일은 배타적인 관할지역을 설

정하거나 국가 전체를 관장하는 장기구득기관이 지역을 

분할하여 관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다경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있다.

성별, 인종, 지역, 종교 및 다른 고려사항에 관계없이 

가장 적절한 수혜자에게 공평한 원칙으로 장기를 배정하

도록 제시하고 있는 ‘이스탄불선언’과 ‘인간세포, 조직 및 

장기 이식에 관한 WHO의 지침’은 장기기증 및 이식에 

있어 윤리성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제적 흐름

을 대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뇌사

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뇌사자 발굴을 장려하고 업무 

동기유발을 위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신장이식대상자 1인 및 뇌사자를 발굴한 장기이식의료기

관에 등록된 신장이식대상자 1명에 뇌사자의 신장을 우

선 배분하는 ‘장기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

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기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뇌사자의 신장이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환

자에게 배정되지 못해 장기배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환자의 의학적 기준에 따른 공평한 분배’를 훼손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 제도는 뇌사자 장기구득에 있어 활동범위가 정

해져 있지 않고, 지역 편중으로 인해 중복투자 및 소외지

역이 발생하고 각 기관의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1∼2명

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역할의 분

산에 따라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논리적으

로 병원 수익을 위한 뇌사자관리 및 장기구득이라는 개

연성이 있어 윤리적 비판에 근원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

다. 반면 독립장기구득기관에 의해 뇌사자관리 및 장기

구득이 이루어지면 뇌사자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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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osed organ procure-
ment and transplantation system.

의 획득, 적절한 신체상태의 관리, 뇌사판정 절차의 진

행, 장기구득, 뇌사자 및 유족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장기

구득 전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관할지역을 

적절히 설정하여 전국이 골고루 활동 범주에 속하며 체

계적인 활동과 일관성 있는 업무지침이 가능하다(Fig. 

2). 또한 뇌사추정환자의 진료 중 장기기증을 권유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의 부담도 장기구득기관의 전

문의료진에 의해 해소할 수 있다. 한편 공공재로서의 성

격이 강한 장기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대형병원인 뇌

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보다 비영리기관이며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장기구득기관이 구득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

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장기 등 이

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사추정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반드시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장

기구득기관에 의한 뇌사자관리 및 장기구득이 일의 중복 

없이 더욱 간결하고 효율적인 국내 장기구득체계가 될 

것이다(Fig. 3).

장기구득기관 중심의 구득체계 발전 방향

1) 장기구득기관 관할권역 설정

장기구득기관 권역 규모의 크기는 뇌사기증자 수, 이

식환자의 이식의료기관 접근도, 장기구득팀과 이식팀의 

운송 측면에서의 비용효과, 허용 허혈시간의 최소화 및 

의료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29) 이

를 위해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장기배정을 위한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의 권역도 참조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

권역 규모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장기구득기관의 수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운영비용이 변하기 때문에 뇌사기증

자 수와 뇌사기증자 1명당 약 3개의 장기가 기증되는 것

을 감안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Han 등(29)은 2006

년 ‘장기구득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에서 6개의 권

역을 설정하고 각각 장기구득기관을 설치하고 권역 내 2

개 지소를 개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각 장기구득

기관당 50명의 뇌사자를 관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는

데, 그러나 장기구득기관의 운영비용을 감안하면 260여 

명에 불과한 현재의 뇌사기증자 수와 기증장기로서는 6

개의 장기구득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국을 관할하

는 하나의 본부를 설치하고 교통 및 경제단위를 고려하

여 지소를 개설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이는 각 권역

별 장기구득기관이 미국과 같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기

관이기보다는 독일의 DSO와 같이 국가 전체의 장기구득

기관체제에서 권역을 담당하는 지부역할로 설정하는 것

이 운영비용의 측면, 체계적 시스템구축, 일관성있는 업

무지침 등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의 주가 하나의 국가 개념이고 지

역이 넓어 여러 곳의 독립된 장기구득기관이 필요하지만 

그 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은 국가 전체의 

단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인력개발

뇌사자의 보호자로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획득

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한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미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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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수분 안에 

동의를 획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

나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장기기증을 결심하

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장기기증의 동의획득을 

위해서는 가족과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을 어

루만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 필요하다(30). 또한 동의획득 이후에도 장기적출까지 

뇌사자의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31). 장기구득기관의 장

기구득 담당 코디네이터는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전반

적 내용, 뇌사기증자의 의학적 관리방법, 보호자 상담기

법 등에 대해 이론은 물론 실무에도 능해야 하므로 단시

간에 많은 인력을 양성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과정에 

실습이 필수적이고 특히 뇌사자관리 등을 위해서는 선임

자에 의한 도제식 교육이 최소 4-6개월 이상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장기구득업무를 담당하게 될 장기구

득 담당 코디네이터의 소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정기

적인 교육을 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을 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스페인의 Transplant 

Procurement Management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32).

뇌사추정환자 통보에 관한 평가(donor surveillance) 
제도의 도입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장기 등 이

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을 진료

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구득기관의 담당 전문의료인은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열

람하고 검사와 처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법률개

정으로 뇌사추정환자의 ‘통보의무제’가 국내에 도입되어 

장기구득기관의 설립과 함께 국내 뇌사기증자 증가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뇌사추정환자의 장

기구득기관에 대한 통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Medicare 시스템으로 각 병원의 사망환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외부 코디네이터에 의

한 사망자평가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뇌사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 2차 장기구득기관 시범사업의 

결과 장기기증이 가능한 뇌사상태를 거쳐 사망하는 환자

의 16.7%와 14.7%만이 장기를 기증하여(12,13) 실제 장

기기증이 가능한 뇌사환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된

다. 따라서 사망자평가 제도와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

상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뇌사자장기기증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장기구득기관에 의

한 뇌사자관리와 장기구득이 이루어지면 현재 뇌사판정

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숙련된 코디네이터들을 ODR로 지

정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33). 다

만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는 병원의 사망자평가를 위한 정

보수집도 예외가 아니므로 적절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1979년 국내에서 뇌사기증자에 의한 장기이식이 처음 

이루어진 후 의료계, 정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은 뇌사

장기기증에 관한 서울 선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도의 도입 등 뇌사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러나 공적 장기구득체계는 누락되었으며 이는 뇌사장기

기증 활성화에 큰 제한점이 되어 왔다. 2010년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에서도 장기구득

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통보의무제’의 도입으로 뇌사장기기증이 활성화될 것으

로 전망한다. 아직까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

도와 장기구득기관 제도가 병행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장

기구득기관에 의한 전문적 장기구득 및 뇌사자관리가 우

리나라의 장기구득체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장

기구득기관 중심의 장기구득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전국을 관할하는 장기구득기관 본부 설치와 교통 

및 경제단위를 고려한 지소 개설, 장기구득 전문의료인의 

양성, 뇌사추정환자 통보에 대한 평가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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